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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1)

식품진흥기금 운용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사업규모 식품위생업소 11,263개소(2024년말 기준)
사업목적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식품위생법 제89조 제1항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비율로 100분의40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고, 100분의60은 기금에 귀속 시킨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60,000 96,041 40,000 56,041 -163,95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60,000 96,041 40,000 0 56,041 -163,959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6,041

과징금 도 
기금 불입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 : 56,040,500원 = 56,041

□ 예산요구(증감) 사유

 ○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귀속) 의거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 
금액의 100분의 40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여야 함. 

 ○ 2024년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 미납액 6,040,500원과 2025년 수입금 추계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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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 : 24년도 경기도 귀속금 미납액 일부(40,000천원) 집행 
   - 2025.04. ~ 12. : 24년도 경기도 귀속금 미납액 및 25년도 경기도 귀속금 집행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3. 20.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 집행 : 66,560천원

2024 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 집행 : 259,832천원

2025 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 집행 : 40,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6,580 66,560 20

2024 260,000 259,832 168

2025 40,000 40,000 0 3.20.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식품안전과 공중위생팀장 최원선 담당자 식품위생7급 도가희 전화 2234


